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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북은 농식품 분야의 FTA특혜관세 활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관리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Ⅰ. 기본편」과, 실제 FTA 적용 활용현장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와 문제점 등을 다룬 

「Ⅱ. 활용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FTA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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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편

기본편에서는 수출물품의 FTA 활용절차를 업무 순서에 따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였

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 단계까지 업무

에 필요한 기본개념 설명과 각종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예상되는 질의

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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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FTA 수출 활용 프로세스(P. 7)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1 FTA 수출활용 프로세스

한국에서 제조하였다고 

하여 FTA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주겠다고 하면 안 돼요. 

FTA 활용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 바이어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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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부터 동 프로세스에 따라 FTA 내용을 설명함.

1
FTA 협정 발효1)국 확인

6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수출물품 HS CODE 확인

7
원산지 증명서 발급

3
FTA 관세 혜택 확인

8
운송원칙 확인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9
FTA 서류 보관

5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수립

10
원산지 검증

1) 발효: FTA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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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협정 발효국 확인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15개 FTA 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그 대상 국가는 52개 국가임.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어요. 전 세계 중 

FTA를 3번째로 많이 

체결한 국가라고 해요.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국가 중 FTA를 체결한 국가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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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여러 국가와 맺은 FTA는 다음과 같음.

FTA 협정 발효국

FTA 대상국가

한-EFTA 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공국 

한-아세안 FTA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한-EU FTA

EU 28개국(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

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루투칼, 루마

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  세우타, 멜리아,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는 EU는 아니지만, FTA 관세 혜택은 EU

와 동일하게 적용함

질문

답변

홍콩·대만은 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지요? 

홍콩·대만은 아시아에 해당되지만, 아세안 국가는 아닙니다. 아세안 국가는 

위 표에서 보듯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입니다.

▶ Q&A. FTA 발효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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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답변

답변

한국과 베트남과 체결한 FTA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인데, 어떤 

FTA를 활용하여야 하나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관세 혜택 및 원산지 결정기준이 유리

한 FTA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되요.

홍콩 또는 마카오로 수출하는데,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나요?

홍콩은 1997년·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한-중 FTA에서 중

국의 영역을 ‘중국의 관세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관세율 체

계가 다른 홍콩 또는 마카오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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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물품 HS Code 확인

1. HS 협약

  HS 협약이란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무역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세계관

세기구에서 만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을 말함.

HS Code에 따라 FTA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해야 해요.

기존에 사용하던 

HS Code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도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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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 Code의 이해

가. HS Code

   HS 협약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HS Code·품목분류·세번부호라고 표현하며 다 

같은 의미임.

나. HS Code의 구조

  ① 류(Chapter) : HS Code 맨 앞 2자리

  ② 호(Heading) : HS Code 맨 앞 4자리

  ③ 소호(Sub-Heading) : HS Code 맨 앞 6자리

※  HS Code는 6단위까지만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이하는 각 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사용함.

<예> 간장

 HS CODE의 이해

 •류 (Chapter)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호 (Heading) :  제2103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

 •소호 (Sub-Heading) : 제2103.10소호. 간장

예) 2103.10.0000

다. 동·식물성 생산품의 HS 체계

류 품  명

1 산 동물

2 육과 식용설육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5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태국 수출자가 태국어로 INVOICE에 품명 등을 작성하면 포워딩·수입국 세관·수입

국 관세사 등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 HS를 활용하여 관세·통계·운송 분

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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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품  명

6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7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9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류 품  명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류 품  명

15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3부. 동식물성유지 및 이들 분해생산품,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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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S Code와 FTA

	 	HS Code에 따라 FTA 미적용 관세율, FTA 적용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HS Code의 적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4. HS Code 오류 사례

가. 사례 1

  ① 물품설명

 ③ 결정세번

  품명만 볼 때 마가린의 HS Code 6단위는 1517.10이나, 세관에서 HS 규정을 검

토하여 2106.90에 분류하였음.

  즉, HS Code는 품명만으로 확인하여서는 곤란하며, HS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② HS 관세율표

품명 마가린

물품설명
식물성 경화유 55%, 버터오일 25%, 수분 17%에 식품첨가물 3%를 혼합·유화

시켜 제조한 마가린

물품사진

HSK 품  명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

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지방이

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0 00 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HSK 품  명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90 90 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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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중국 관세율 비교

  위 표에서 보듯 HS Code가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FTA 미적용 관세율 및 

FTA 적용 관세율이 달라짐.

나. 사례 2

  ① 물품설명

 CF) 미양허 : FTA 혜택을 주지 않는 품목이라는 의미

 ③ 결정세번 및 조치 결과

 - 수입신고 : HS 0713.90.0000, 한-아세안 FTA 관세율 0% 적용.

 - 세관 : 동부콩은 Vigna종에 해당되므로 HS 0713.39.0000임. 

               → 관세율 차액 27%만큼 약 8억원 추징2).

물품 설명 학명 사진

동부콩
쌍떡잎식물장미목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의 종자
Vigna sinensis

구분 중국 HS FTA 미적용(2017) FTA 적용(2017)

정 21069090 20% 19%

오 15171000 30% 30%(미양허)

 ② HS 규정 및 한국 관세율

한국 HS 품 명  관세율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

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3 콩(비그나종ㆍ파세러스종) 　

0713.39.0000 기타 기본 27%(미양허)

0713.90.0000 기타 한-아세안 0%

2) 추징 : 부족 세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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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S 확인을 위한 준비작업

 HS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함.

6. HS Code 확인방법

가. HS Code 전문가인 관세사 자문

   수출입물품 세관 신고시 HS Code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전

문가가 관세사이므로 관세사의 자문을 통해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

나. 법규집을 통한 확인

    HS 법규인 관세율표·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다. 인터넷을 통한 확인

구분 확인 내용 준비자료

조제식료품
원재료의 구성성분 및 함량, 제조공정, 구체

적인 용도 등

품목제조보고서, BOM3), 제조

공정도, 샘플 등

원재료

▶1차 산품(채소·과일 등)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등 가공 상태
샘플 등

▶첨가제(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 화학식, 화학구조 등
MSDS4) 등

구 분 홈페이지 주소

한국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미국 CBP5) https://rulings.cbp.gov/

EU BTI6)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consultation.

jsp?Lang=en

3) BOM(bill of material,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계산서) : 원재료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음.

4)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를 말함.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등이 기재되어 있음.

5)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출입국 관리, 세관업무 등을 수행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 

6)  EU BTI(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 사전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EU 세관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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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활용 방법

 ①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www.customs.go.kr) → ‘품목분류’ 클릭

 ②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접속 → ‘세계 H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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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HS 규정 및 분류사례 등을 검색하여 HS Code 확인

라. 한국 관세청 질의를 통한 확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HS Code를 확인

하는 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절차

 1) 신청권자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2) 신청 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으로 신청

 3)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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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견본 및 증빙서류 접수처 

    우) 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4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TEL. 042-714-7535, 758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접속 → ‘세계 HS’ 클릭 → ‘HS 가이드’ 클릭 → ‘품

목분류확인방법’ 클릭하여 내용 확인 

질문

답변

수입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의 HS Code 앞 6단위와 수입국의 HS Code 앞 

6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HS Code 규정은 동일하나, 일부 물품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의 해석에 따

라 HS Code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문

답변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상에 어느 국가의 HS Code를 기입하여야 하나요?

수입국에서 FTA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의 HS 

Code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자가 HS Code를 확인한 

후 꼭 수입자에게 HS Code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관발급 FTA(한-아세안, 한-인도, 한-중,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국의 유권해석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 Code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Q&A. 수출물품 HS Code 확인

<예> 조미김

[한국] HS 2106.90(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영국] HS 2008.99(식용에 적합한 식물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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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관세 혜택 확인

1. FTA 관세율 개요

  FTA 관세율이란 FTA 협정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

정에서 정한 관세율을 말함. 

  HS Code별로 FTA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FTA 협정 발효 즉시 0%가 되는 

아니요. FTA가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FTA 관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쌀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가 발효되어도 FTA 관세 

혜택이 없어요.

FTA가 발효되면 

모든 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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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일정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인하되는 물품,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FTA 관세율

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나누어짐.

2. FTA 관세율 확인 방법

  FTA 관세율은 FTA 협정문 상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정문 내용을 파악하여 FTA 

관세율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가.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

관세청 FTA 포탈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 

SiteId=ftaportalkor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

■ 트레이드내비 홈페이지를 활용한 FTA 관세 혜택 확인

  ① 트레이드내비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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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FTA/관세’ 클릭 → ‘품목별 정보검색’ 클릭

  ③  ‘대상국’ 선택 → ‘HS 코드’란에 HS Code 6단위 입력 → ‘결과보기’ 클릭 → ‘상

대국 해당 HS Cod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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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입국의 관세율(기본관세율7), 잠정세율8), FTA 세율 등) 정보 확인

나. 해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 홈페이지 주소

EU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뉴질랜드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tariffs/working-tariff-document/   

라오스 http://www.laotradeportal.gov.la/index.php?r=tradeInfo/index

말레이시아 http://tariff.customs.gov.my/

미국 https://www.usitc.gov/tata/hts/archive/index.htm

베트남 https://www.customs.gov.vn/default.aspx

스위스
http://xtares.admin.ch/tares/login/loginFormFiller.do;jsessionid=Zn9rhyqG6q

q1yTQtYFKKGkZkDTfpPnSJWktk0jJ6b7HhLG8m1tZ7!750585009

7)  기본관세율 :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음.

8)  잠정세율 :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 세율로서 특정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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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홈페이지 주소

아이슬란드 https://vefskil.tollur.is/tollalinan/tav/

인도 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

인도네시아 http://www.beacukai.go.id/btki.html

중국
http://fta.mofcom.gov.cn/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67735/

칠레 http://www.aduana.cl/arancel-aduanero-vigente/aduana/2016-12-30/090118.html

캄보디아
http://www.customs.gov.kh/publication-and-resources/customs-tariff-of-

cambodia-2017/

캐나다 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7/menu-eng.html

태국 http://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필리핀 http://tariffcommission.gov.ph/finder/index.php?page=tariff-finder3

호주
http://www.border.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importing-

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current-tariff-classification/schedule-3

질문

답변

관세율의 종류가 다양하던데, FTA 관세율이 가장 우선 적용 되나요?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FTA 세율이 우선 적용되나, 

덤핑방지관세9)·보복관세10)·긴급관세11)·특정국물품긴급관세12)·특별긴급

관세13)·상계관세14)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FTA 관세율보다 그러한 

관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수출의 경우 FTA 수입국에서도 그러한 관세율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

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입자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A. FTA 관세 혜택 확인

9)  덤핑방지관세 :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

10)  보복관세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부

과하는 관세

11)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

1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 특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

는 관세

13)  특별긴급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14)  상계관세 :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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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1.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가. 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FTA 협정 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함.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

며 FTA 마다 달리 정해지게 됨.

아니요. 김치의 경우에는 

EU 수출시 원재료 중 채소·

과실이 한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제조한 

김치(HS 2005.99)를 EU로 

수출할 때 원산지가 당연히 

한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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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① 일반 기준

  FTA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15) 규정을 말

함.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구분됨. 

 ② 품목별 기준

 수출물품의 HS Code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함.

2. 기본원칙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WO:Wholly Obtained)이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

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렵·어로 작업에 의해 획득한 수산품 등이  주요 대상임.

 1)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모든 FTA에서 ‘재배’ 및 ‘수확’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재배 이전 단계인 종자 생산과정 등은 FTA 영역 밖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함.

 2) 산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가) 산동물

  모든 FTA 에서 ‘출생’ 및 ‘사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구 분 종 류

일반 기준

기본

원칙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세트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포장·용기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 결합기준            • 선택기준

15)  총칙 :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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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내16)가공원칙

 1) 의의

   당해 물품 생산 공정이 FTA 영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FTA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원칙임.(영

역 원칙, 역외17)생산 금지 원칙)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역내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2) 역내가공원칙 사례

    ▶ 들기름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완제품의 HS 앞 2단위 ≠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앞 2단위

  출생 이전인 수정·임신과정 등은 FTA 영역 밖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함.

    나)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대부분의 FTA가 ‘출생’·‘사육’·‘획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FTA는 

다름.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규정 없음

EFTA, 아세안, 인도, 터키, 

페루,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EU 미국 칠레, 싱가포르

① 캐나다산 소를 미국에서 도축하여 소고기를 생산한 경우

 : 미국에서 ‘획득’된 소고기이므로 한-미 FTA 완전생산기준 충족.

② 스위스산 소를 EU에서 도축한 경우

 :  EU 내에서 ‘사육’되지 않은 소를 도축한 소고기이므로 한-EU FTA 완전생산 

기준 불충족.

<예>

16)  역내 : ' FTA 영역 내 ' 라는 의미. 예> 한-미 FTA에서 '역내'라 하면 '한국과 미국 영역 내'라는 뜻.

17) 역외 : ' FTA 영역 밖 ' 라는 의미. 예> 한-미 FTA에서 '역외'라 하면 '한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 영역'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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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국가 및 제조 공정

  ▶ 사례 1.

   한국에서 모든 생산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앞 2단위가 

다르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중국에서 수입된, 착유한 상태의 물품을 비원산지 재료로 보고 한국에서 마

킹·포장 공정만 하였기 때문에, 착유한 상태와 마킹·포장한 상태의 HS 앞 2

단위가 동일하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다. 충분가공원칙

 1) 의의

   FTA 영역 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

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제도의 기본원

칙임.

   단순·경미한 공정(최소공정, 불인정공정, 불충분공정 또는 단순 가공)을 거쳐

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

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사례1 •사례2

들기름

국내 구매 국외 수입

HS 1515.90

HS 1515.90

=

국
내

중
국

마킹·포장

착유

볶음

세척

입고

들기름

국내 구매 국외 수입

HS 1207.99

HS 1515.90

≠

국
내

마킹·포장

착유

볶음

세척

입고

들깨 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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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인정 공정의 범위

  가) 단순 공정의 개념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

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함.

  나) FTA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

   운송·저장을 목적으로 상품을 보전하기 위한 작업·공정, 단순 조립, 분류·

등급화, 선별, 표백, 단순 포장, 단순 혼합, 단순 절단, 단순 건조, 세트 구성 등

  ※  음료 또는 의약품 등의 경우 혼합 또는 희석이 실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획

일적인 해석을 경계하여야 함

 3) 충분가공원칙 사례

  ▶ 마른 멸치 제조공정

  ▶ 마른 멸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제품의 HS 앞 4단위 ≠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앞 4단위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충분가공원칙 검토

   한국에서 단순히 햇빛에 말려 건조하는 과정만 하였기 때문에 FTA 협정에서 

규정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됨.

  ▶ 결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멸치

(일본산. HS 0301)

마른 멸치

(HS 0305)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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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운송원칙

 1) 의의

  직접운송원칙이란 당해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혜택을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임.

 2) 예외규정

  제3국을 거쳐 물품이 운송될 경우 제3국 세관 통제 하에 있었고 각각의 FTA 협정

에서 정한 작업 범위를 준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

한 것으로 봄.

 동 내용은 ‘8. 운송원칙 확인’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함.

3. 품목별 기준

가. 개요

 1) 의의

  품목별 기준(PSR:Product Specific Rules)이란 불완전생산품의 원산지를 판정하

는 기준임.

  불완전 생산품이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또는 비원산지 

재료만으로 제조·생산·가공한 물품을 말함.

  각각의 FTA 협정에서 HS Code 2단위·4단위·6단위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

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으로 나타남.

원산지 재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실질적

변형

비원산지 재료

한 국

[원산지 재료는 불문] [단일기준18)/선택기준19)/조합기준20)]

18)  단일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19)  선택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두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0)  조합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두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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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① 원산지재료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함.

  ② 비원산지재료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재료를 말함.

  ③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분

※  한국에서 제조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FTA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추

지 못한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됨에 주의.

원재료 

조달방식
원산지 조 건

국내조달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원산지(포괄)확인서 보유)

비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원산지 미상

•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원산지(포괄)확인서 미수취 

수입

원산지 •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원산지 증명서 보유)

비원산지

• FTA 수출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 FTA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 중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  FTA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 중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

였으나, 원산지 증명서 미보유

자가생산21)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비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예>

21) 자가생산 : 제품 생산자가 생산한 중간 재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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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번변경기준

 1) 의의

  세번변경기준이란 당해 물품의 HS Code와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가 일정 단

위 이상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원산지 재료의 세번 변경 여부는 불문 

 2) 유형

 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Change of Chapter)  

   당해 물품의 HS 앞 2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

로 인정하는 기준임.

들깨

(HS 1209) - 중국산 들기름 (HS 1515)

착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1호 내지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들기름 (HS 1515,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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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 재료는 체

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HS 

1601, 한-EU FTA 품목별 기준)

▶ 사례 3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들깨(제12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착유 과정을 거쳐 

생산한 들기름(제15류)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

위와 완제품인 들기름의 HS 앞 2단위가 다르므로 들기름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신선 양파

(HS 0703) - 중국산

건조 양파

(HS 0712)

건조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신선 양파(제07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 생산한 건조 양파(제07류)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건조 양파의 HS 앞 2단위가 같으므로 건조 양파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

로 변경된 것

건조 양파 (HS 0712,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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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캔디 (HS 1704,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사례 1

 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당해 물품의 HS 앞 4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

로 인정하는 기준임.

살아있는 돼지

(HS 0103) - 중국산

돼지고기

(HS 0203)

살아있는 생태

(HS 0301) - 중국산

어육

(HS 0304)

소시지

(HS 1601 or 1604)

도축

분리

구매

캔디(HS 1704)

제조

설탕(HS 1701) - 중국산

딸기향료(HS 3302) - 중국산

딸기색소(HS 3203) - 중국산

물엿(HS 1702) - 중국산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돼지(제01류)를 도축한 돼지고기(제02류)와 중국산 비

원산지재료인 생태(제03류)에서 분리한 어육(제03류)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

산한 소시지(제16류)를 EU로 수출하는 경우 돼지(제01류)는 비원산지 재료이어

도 상관없으나 생태(제03류)는 한국에서 수렵 등을 하여 잡은 경우에 한하여 소

시지(제16류)의 원산지가 충족되므로 동 사례의 경우 원산지 불충족. 

이 경우에는 생태를 한국산 또는 EU산으로 변경하여야 한-EU FTA 원산지 기

준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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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당해 물품의 HS 앞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

로 인정하는 기준임.

비원산지(중국산)재료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캔디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와 완제품인 캔디의 HS 앞 4단위가 모두 다

르므로 캔디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

된 제17류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캔디 (HS 1704, 한-EU FTA 품목별 기준)

▶ 사례 2

캔디(HS 1704)

EXW 1,000원

제조

설탕(HS 1701) - 한국산

딸기향료(HS 3302) - 중국산

딸기색소(HS 3203) - 중국산

물엿(HS 1702) - 중국산, 100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의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캔디의 공장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첫 번째,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와 완제품인 캔디의 HS 앞 4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두 번째,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중국산)재료인 물엿의 가격[100원]이 캔디

의 공장도가격[1,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므로 두 번째 기준도 충족

함.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한-EU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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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볶은 커피 (HS 0901.21, 한-미 FTA 품목별 기준)

▶ 사례 1

다. 부가가치기준

 1) 의의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2) 유형

 ① 역내가치비율(RVC:Regional Value Contents) 방식

  : FTA 영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요구되는 방식.

  이에는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이 있음. 

  ※ 농식품과 관련하여 순원가법을 적용하는 FTA는 없음

 ② 역외가치비율(MC:value of iMport Contents) 방식

   : FTA 영역 밖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

는 방식.

볶지 않은 커피

(HS 0901.11) - 브라질산

볶은 커피

(HS 0901.21)

Roasting

비원산지(브라질산)재료인 볶지 않은 커피(HS 0901.11)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볶는 공정을 거쳐 생산한 볶은 커피(HS 0901.21)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와 완제품의 HS 앞 6단위가 다르므로 볶은 커피

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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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가) 집적법 (BU : Build-Up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에서 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나) 공제법 (BD : Build-Down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물품 조정가격

으로 나눈 다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

 다) MC법 (value of iMport Contents)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장도가격(EXW)으로 나눈 다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

※  EXW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여야 할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

원산지 재료의 가격

상품의 조정가격(FOB)
집적법 = ×100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물품의 공장도가격(EXW)
MC법 = ×100

물품의 조정가격(FOB)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물품의 조정가격(FOB)
공제법 = ×100

2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

역거래조건

23)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제조자의 공장에서 수입자가 인수하는 무역거래조건

집적법(BU : Build-Up Method)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

RVC 방식

(Regional Value Contents)

MC 방식

(Value of iMpor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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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식품 관련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유형

  FTA 협정마다 사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이 정해져 있음.

※ 농식품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음.

라. 가공공정기준

 1) 의의

  특정 제조 방법·가공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임.

 2) 사례

칠레·페루·미국·호주·

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

싱가포르·아세안·

인도·중국

EU·EFTA·

터키·캐나다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MC

FTA 기준 규정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개별기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공통기준

제2부 ‘주’에서 역외산 씨앗 등을 심어 역내에서 재

배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물

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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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특례조항은 FTA 협정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FTA 협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유형

특례 내용

누적기준

원산지 결정시 상대방 국가 또는 다른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생산 과정 투입 

요소(재료, 상품, 공정)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최소기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

를 인정하는 규정(미소기준)

중간재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Self-produced Materials)라고 하며 중간재

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그 중간재 취득비용 전체를 원산지 

재료가격으로 처리하라는 규정

대체가능

물품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대체가능물품이라 하며, 대체 가

능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물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세트물품

통칙 3에 의거한 세트물품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로

서 FTA 협정에서 정한 세트물품의 비원산지 상품 허용한도 내에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규정

간접재료

상품의 생산·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간접재료(중립요소)라고 하며, 

간접재료는 상품을 직접 구성하지 않고, 사용량이 미미하므로 원산지를 불문

하거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규정

부속품·

예비부품·공구

부속품·예비 부분품·공구 등은 본 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통상 부속품·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

소매용 

포장·용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

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정하게 되나, 전동공구 케이스와 같은 소매용 포장·

용기의 경우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

운송용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 및 용기는 물품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가 아니며 거래가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FTA에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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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특례에 대하여‘기본편’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활용편’에서 설명하

기로 함.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가. FTA 협정문

 ①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접속 → ‘우리나라 FTA’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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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세청 YES FTA

 ①  ‘관세청 YES FTA(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

do?layoutSiteId=ftaportalkor)’ 접속 → ‘원산지 기준’ 클릭

 ② 발효된 FTA 중 해당하는 FTA 클릭 →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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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 선택 → 'HS 코드' 선택 → 'HS 6단위' 입력 → ‘search’ 클릭 → ‘원산지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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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1. 의의

  물품 자체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재료 중 원산지 재

료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 수취를 통해 원산지 재료로 변경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략.

원재료 A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가 충족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수취하면 그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봐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에서는 원산지 재료 A의 HS 앞 

4단위가 완제품 B와 동일하더라고 

괜찮아요.

물품의 품목별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데, 국내에서 공급받은

원재료 A와 완제품 B의 HS 앞 

4단위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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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재료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경우

3. 원산지관리전략

원산지 기준 조 건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의 HS Code가 수출물품의 HS Code와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기준 자체 BOM 만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원재료 원산지 관리 전략

수입
FTA협정국 X FTA 협정국으로의 원재료 수입선 전환

FTA협정국 O 원산지 증명서류(FTA 원산지 증명서) 수취

국내 국내 제조 O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수취

질문

질문

답변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어떤 양식이며,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go.kr) 접속 → 통합검색 란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양식

과 작성방법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해

당 되나요 ?

아니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갈음하여 농수산물 1차 산품에 대하여는 관세

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Q&A.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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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배(pears)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

괄확인서를 받으면, 재배·수확한 기록은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때 배(pears)에 대한 원산

지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배·수확에 대한 기록 등)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의 정확성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수산물

물김 수매 확인서

마른김 수매 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증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

축산품(소)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전통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배(pears)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

록증·지리적 표시 등록증·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간주함.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통합검색 란에 ‘관

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력하고 검색하면 확인 가능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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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1. 세번변경기준 적용 사례

  한국에서 생산한 홍삼절편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가. 물품 설명

나. 한국 관세청 사례

물품 설명

홍삼절편
홍삼을 슬라이스한 후, 설탕·벌꿀·결정과당 등과 

혼합한 당침액에 당침하여 만든 홍삼절편

참 조 번 호 품목분류2과-12840

시 행 일 자 2016-09-13

시 행 기 관 관세평가분류원

결 정 세 번 2008.99-9000

품 명 Red ginseng preparation; 고려홍삼절편삼；R.KOREA

물 품 설 명

인삼(수삼)을 일정 크기로 자른 후 벌꿀, 과당을 넣은 찜기에 넣어 당침 및 

건조하여 만든 갈색계 홍삼 절편을 소매 포장(내용량:20g)

- 용도 : 식용(기호에 따라 1~2편 섭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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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적용시 중국 측 관세가 2017년 현재 4.5% 만큼 절감되므로, FTA 준

비 실익 있음.

라.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마. FTA용 BOM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 품명/규격 : 홍삼절편/20g*10EA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8.99 • 담당 : 홍길동

※ 완제품 1개 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중국 HS 및 관세율

중국 HS 품    명  중국 관세율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99.90 기타

▶FTA 미적용

  : 15%

▶FTA 적용

  : 10.5%

FTA 협정 원산지기준

중국 2단위 세번변경기준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홍삼 1211.20 미상 70% B사

2 홍삼농축액 1302.19 미상   1% C사

3 백설탕 1701.99 미상 20% D사

4 벌꿀 0409.00 미상   4% E사

5 결정과당 1702.60 미상   5% 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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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용 BOM은 홍삼절편을 만드는 제조자가 제조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기준으

로 원재료명을 작성하여야 함.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산지 부분에 ‘미

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홍삼절편의 HS 앞 2단위가 모두 다르므

로 홍삼절편에 대한 한-중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2. 부가가치기준 적용 사례

  한국에서 태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가. 물품 설명

나. 한국 HS 규정

물품 설명

김치
배추에 무채,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을 첨가하여 만

든 김치

HSK 품명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

한다) 

  99     기타

    10 00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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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국 HS 및 관세율

  한-아세안 FTA 적용시 태국 측 관세가 2017년 현재 30% 또는 25바트/KG만큼 

절감되므로, FTA 준비 실익 있음.

라.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마. FTA용 BOM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 품명/규격 : 김치/5Kg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5.99 • 담당 : 김철수 실장

태국 HS 품    명  태국 관세율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

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99.90 기타

▶ FTA 미적용

   : 30% 또는 

   25.00바트/kg

   중 고액(율)

▶ FTA 적용

   : 0%

FTA 협정 원산지기준

아세안
한국의 HS 제2005.99.1000호(김치)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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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 량 단 가 가격소계 구매처

1 배추 0704.90 미상 3.30 KG 700  2,310  B사

2 무채 0706.90 미상 0.50 KG 900  450  C사

3 고추가루 0904.22 미상 0.20 KG 11,000  2,200  D사

4 마늘 0703.20 미상 0.10 KG 6,000  600  E사

5 생강 0910.11 미상 0.05 KG 8,500  425  F사

6 소금 2501.00 미상 0.70 KG 1,000  700  G사

7 멸치액젓 1603.00 미상 0.10 KG 1,200  60  H사

8 정백당 1701.99 미상 0.03 KG 900  27  I사

9 다시마육수분말 2103.90 미상 0.02 KG 9,000  180  J사

10 포장재(PE) 3923.21 미상 1.00 PC 50 50  K사

11 케이블타이 3926.90 미상 1.00 PC 20 20  L사

12 스치로폼 박스 3923.10 미상 1.00 PC 1,000 1,000  M사

13 아이스팩 3824.99 미상 1.00 PC 150 150  N사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0  　

비역내산(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8,232 　

합계 8,232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

든 원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보고 김치의 FOB 가격(27,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

의 가격(8,232원)을 공제한 금액을 김치의 FOB 가격(27,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70.07%이므로 김치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함.

※ 완제품 1개 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 부가가치 기준

 RVC(공제법-아세안)

구분
A

=비원산지재료비
환율

FOB

(USD)

B 

=FOB(원화)

공제법

=(B-A)/B

원 8,232 1,100 25 27,500 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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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답변

답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 누락 여부?

    FTA용 BOM 작성시 제조자가 구매한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 원재료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처리 여부?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가공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비원산지 재료의 HS 중 물품의 HS와 동일한 것이 없는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HS와 물품의 HS를 정확하게 분류한 후 

비원산지재료와 물품의 HS가 모두 다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 누락 여부?

   FTA용 BOM 작성시 제조자가 구매한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 원재료만 기재하여서는 안 됨.

②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처리 여부?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가공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비원산지 재료의 수량(소요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비원산지 재료의 수량(소요량)이 제조공정도 등과 일치하여야 하며, 비원

산지 재료의 단가가 원재료 구매입증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FTA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하였는지 여부?

  ‘4.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언급한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및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유형’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 Q&A.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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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1.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증명서류란 FTA 협정 상 발행 권한이 있는 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정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서식을 말함.

한-EU FTA에서 INVOICE 

기준으로 6,000EURO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원산지 

증명을 작성할 권한이 있어요.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INVOICE에 원산지 

문구를 적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EU 바이어와 10,000 EURO 

무역계약을 체결했는데 

FTA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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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통합검색 란에 원산지증명서 서식

명을 검색하면 서식 및 작성요령 확인 가능.

FTA협정 원산지증명서식

한-칠레
[별지 제8호 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싱가포르

[별지 제10호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한-EFTA

[별표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한-아세안

[별지 제12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한-인도
[별지 제14호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EU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페루 

[별지 제15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부록 4-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표 18]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미국
[별지 제17호 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터키
[별표 1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호주
[별지 제19호 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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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증명 방식

 ① 기관 발급

   원산지 국가의 세관 및 그 밖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한국의 경우 상공회의소)이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자율 발급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FTA협정 원산지증명서식

한-캐나다
[별지 제20호 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중
[별지 제24호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베트남

[별지 제22호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한-뉴질랜드

[별표 20호 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별지 제21호 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콜롬비아 
[별지 제18호 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4.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법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발급
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
주체

수출자
•싱:세관
• 한:세관, 자유무역 

관리원, 상의

수출자
(선적이후 
생산자 可)

•아:정부기관
•한:세관, 상의

• 한:수출검사 
위원회

•  한:세관,   
상의

수출자
(EUR 6,000 
초과인 경우 

인증수출자 필수)

수출자

증명서
서식

동의서식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 AK 서식
통일서식
-KIN 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2개월 12개월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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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답변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니까 한국으로 수입할 때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입증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입증서류란 원재료 구매부터 수출까지의 자료도 포함되며, 현실적으

로 미국 수출자가 그러한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VOICE 기준으로 6,000 EURO 이하 물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관

에서 인증수출자를 받아야 하나요?

6,000 EURO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 기

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INVOICE에 원산지 신고서 문구를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

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접속 → ‘FTA 활용’ 클

릭 → ‘인증수출자 제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Q&A.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구분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발급
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호주:자율발급,
기관발급 선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기관(호주)

수출자
생산자

• 중:국가질량감
독 검험검역총
국,국제무역촉
진위원회

• 한:세관, 상의

• 베트남:산업
무역부

•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서식

규정양식 
없음

권고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4년 1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질문

답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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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송원칙 확인

1. 운송원칙 개요

  직접운송원칙이란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출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

하여 FTA 특혜를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임.

  제3국을 거치더라도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

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봄.

아니요. 한-EU FTA에서 제3국 

경유시 제3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즉 수입 통관되어 제3국 물품이 된 

경우 운송원칙 불충족으로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 통관된 후 추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EU로 운송되는 경우 

운송원칙을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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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국 경유시 조건

  제3국 세관 통제 하(=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며 하선, 재선적, 상품을 보관하기 위

해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모든 FTA에서 동일하게 규

정하고 있으며, 각 FTA 별로 추가적으로 제3국 경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3. 운송원칙 관련 사례

가. 통과선하증권(한-아세안 FTA)

 1) 거래 개요

제3국 경유시 조건 FTA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제3국 세관 통제
모든 FTA

단일 탁송 화물24) 한·EFTA, 한·EU, 한·터키 FTA

탁송품의 분리 한·EFTA FTA

제3국 거래·소비 금지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캐나다, 한·중,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지리적·운송상의 이유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FTA

제3국 BWT25) 거래 인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미국, 한·호

주, 한·뉴질랜드 FTA

재라벨링 한·호주 FTA

파이프라인 운송 한·EFTA FTA

통과선하증권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복합·결합 운송서류 / 비가공증명서 한·중 FTA

24)  단일탁송화물 :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하나의 운송서류

에 의하여 선적되거나, 하나의 INVOICE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5)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 인도거래) : 관세를 보류한(=보세) 창고에 물품이 있를 때 거

래되는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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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아세안 FTA 운송 규정

 3) 판단

   통과선하증권이란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

임을 지는 B/L을 말함.(선적지 인도네시아, 도착지 한국, 경유지 싱가포르로 기재

된 B/L)

   수입신고시 제시된 B/L은 선적지 싱가포르, 도착지 한국으로 된 B/L이므로 세

관에서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 등 

000억원을 추징함.

나. 비가공 증명서 (한-중 FTA)

 1) 거래 개요

 2) 판단

   홍콩은 한-중 FTA에서는 제3국에 해당되며, 홍콩에서 컨테이너 하역·재선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가공 증명서가 필요함.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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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답변

답변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 증명서는 수입 후에도 발행되나요?

홍콩세관 도착 하루 전까지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중국 물품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되는 형태가 다양한데, 모든 경우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컨테이너 실(seal)을 제거하지 않고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비

가공증명서가 불필요하고, 홍콩에서 화물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접속 → ‘공지사항’ 클릭 → 제목 란에 ‘비가

공증명서’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름 → 검색된 공지사항 중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수정 안내’ 클릭하여 내용 확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에서 적용하는 비가공 증명서 관련 내

용을 수입자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홍콩 도착 하루 전까지 비가

공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Q&A.운송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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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TA 서류 보관

1. FTA 서류 보관 개요

  FTA 관련 서류는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자료와 원산지 기준을 충

족하는 자료를 말함.

아니요. 수입국 세관에서 나중에 

FTA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꼭 보관해야 해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수입자가 받은 FTA 

혜택이 취소되니까 주의하세요.

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니 FTA 관련 

자료는 폐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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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자료

 ① 원재료 구매 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②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FTA용 BOM)

 ③ 제조공정도

 ④ 원재료 입고대장·제품 출고대장 등

 ⑤ 원산지 소명서(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⑥ 수출신고필증·B/L 등 수출 관련 자료

3.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  

 ①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근거자료

 ②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재료비의 적정성 관련 자료(단가가 나와 있는 원재료 

구매내역,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부가가치기준 상 분모가격(EXW 

가격, FOB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내운송비용, 해상운송비용, 해상보험

료 등)

 ③  가공공정기준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서 정한 가공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자료

 ④  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FTA 원산지증명서, 원

산지(포괄)확인서 등)

 ⑤  기타 분야별 특례를 사용하였다면 그 증빙자료

질문

답변

FTA 관련 자료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요?

한-중 FTA는 3년, 나머지 FTA는 5년간 FTA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

관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았던 관세 등을 수입국 세관에 추

징당할 수 있으며, 수출자의 경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 Q&A.FTA 서류 보관



62  농식품 FTA 활용 가이드북

11 원산지 검증

아니요. 가격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국 세관에서 확인 요청이 오며, 

실제로 미국에서 냉동 파전에 대하여 

한-미 FTA 검증 요청한 

사례가 있어요.

수출한 물품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일은 없겠지요?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원산지 조사)이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말함.

2. 원산지 검증 방법

  ① 직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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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간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관세

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것

3. FTA 협정별 검증 규정

구분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일반 섬유

검증

방식
직접 간접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간접

(선)간접

(후)직접
직접

간접 

직접

회신

기한
30일 10개월 2개월 3개월 30일 10개월

수입(출)자

90일, 

수출관세 

당국150일

-

(1개월)

간접:

12개월

구분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수입자 수출자

수입

(출)자

등

수출국 

관세

당국

검증

방식
간접

직접

(간접 병행)
직접 직접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직접 간접 / 직접

회신

기한
10개월 30일

-

(1월)
1개월 6개월 6개월 90일 30일 150일

질문

답변

미국 수입자가 미국 세관에서 FTA 검증이 나왔다고 하면서 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를 보내왔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오른쪽 상단에 ‘1.요청일자(Date 

of Request)로부터 30일 이내에 FTA 관련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보내야 해

요.(기간 연장 30일 가능)

※ 원산지 검증시 회신기간이 경과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가 부인됨에 주의.

▶ Q&A.원산지 검증 확인





농식품 FTA 활용 가이드북

Ⅱ. 활용편

활용편에서는 aT가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FTA 활용을 위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슈(10선)를 소개하고 적절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이므로 내용을 숙지하여 잘 활용한다면 업무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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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선정되시면 무료로 FTA 

컨설턴트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진행해요.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컨설팅을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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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단체

 

 

 사업명

 자격요건

농식품분야 원산지 증명 활용을 통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사업 대상업체 선정› → ‹FTA 기초교육› → ‹FTA 현황분석 및 대상 

품목 선정› → ‹HS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FTA용 BOM 

구성›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FTA 문제점 확인 및 

보완대책 마련› → ‹농식품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을 통한 

FTA 관리체계 구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홈페이지 http://www.at.or.kr/ 

사업 참여신청 | global.at.or.kr

※ ‘활용편’ 사례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컨설팅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사업 목적

 컨설팅 절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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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긴쌀 vs 쌀과자, HS Code는 무엇일까요?”

식품수출기업 쌀과자 HS Code를 분류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02 

품목분류 오류

쌀과자(미과)

유형

품목

품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뻥 튀겨서 만든 쌀과자는 “1905”가 

아니에요. 우리 제품은 “1904”에 

분류되어야 해요.

이번에 수출하는 

쌀과자 HS Code 말야. 당연히 

“1905”에 분류될 거야. 그렇지? 

관세율표에 “쌀과자”라고 나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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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2. HS Code 구조

3. 쟁점사항

  ①  HS 1904.10.3000에 해당하는 ‘쌀을 팽창시켜서 얻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의견

 ② HS 1905.90.1050에 해당하는 ‘쌀과자’로 분류해야 된다는 의견

물품 쌀과자

설명
열로 팽창시켜 조리한 쌀에 설탕, 콘시럽 등을 첨가하

여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한 조제품

제조공정

① 쌀을 팽창시킴

② 설탕·콘시럽·올리고당으로 시럽 제조

③ 팽창시킨 쌀과 시럽을 혼합

④ 대롱모양으로 성형 후 절단

⑤ 건조 및 포장

HS 품명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

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30 00 튀긴 쌀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

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물품 

　 90 　 　 기타

　 10 　 베이커리 제품

　 　 　 50 쌀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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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청 결정 HS Code

  4단위 HS Code를 결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5단위·6단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HS 제1904호에서는 ‘곡물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

고, 제1905호에서는 ‘베이커리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904호 관련 규정에서 ‘튀긴 쌀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 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낟알을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물품의 제조공정 상 쌀을 팽창시켜 만든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 

1904.10.3000에 분류함.

6. 한-EU FTA 원산지 기준 비교

  → 중국 수입 통관시 HS 1905.90.00, FTA 관세율 17%로 수입신고하였다면, 나중에 

중국 해관에서 HS 1904.10.00, FTA 관세율 21.20%가 적정하다고 하여 관세 차액 

4.2%만큼 추징할 수 있음.

5. 중국 관세율 비교

구분 중국 HS
관세율

FTA 미적용 FTA 적용

정 1904.10.00 25.00% 21.20%

오 1905.90.00 20.00% 17.00%

구분 HS 원산지기준 비고

정 1904.10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806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0류와 제11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만, 듀럼밀

과 경립종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

어야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제품의 공장도가격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중국산 쌀 

사용 불가

오
1905.90

(미과)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중국산 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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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사례

  → 중국산 쌀로 만든 쌀과자를 EU로 수출시 HS 1905.90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원산지 충족으로 판단하여 한-EU FTA 원산지 증명을 발급했을 것임. 나중에 EU측에

서 원산지 검증이 올 경우 적정한 HS CODE가 1904.10이며 중국산 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을 불충족으로 판단하여 관세 차액만큼 추징할 수 있음.

8. 대응방안

  단순히 관세율표상 품명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가. 대응방안 1

  HS Code를 확인하려는 경우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제조공정, 구체적인 용

도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HS 전문가인 관세사 자문을 통해 HS Code를 확인함.

참 조 번 호 품목분류2과-7072

시 행 일 자 2017-06-13 

유 효 일 자 2020-06-12 

시 행 기 관 관세평가분류원

결 정 세 번 1904.10-3000

품 명 Puffed rice ; Puffed Rice chip ; PR.CHNA 

물 품 설 명

• 낟알 모양의 쌀을 팽창시키며 지름 약 4.5cm, 두께 1cm 내외의 원형 상으로 

압출 성형한 것

   - 용도 : 식용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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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응방안 2

  관세사 자문,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HS Code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의 

유권해석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쌀과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진행시 실제로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청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임.)

 ※ ‘기본편’의 ‘수출물품 HS Code 확인’ 내용 중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 참조.

Key Point

HS Code에 따라 기준세율, FTA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사항임.

곡물·곡분 및 이들 조제식료품의 HS 체계

<예>

혼합

팽창, 볶음

팽창, 볶음 굽거나 튀김

곡물(제10류) 곡분(제11류)

콘플레이크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제1904호)

빵, 케이크, 비스킷, 베이커리 제품

(제1905호)

곡분 조제품(제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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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FTA 협정별로 상이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김치

유형

품목

아니요. 배추 등 신선식품이 

모두 중국산이라도 한국에서 김치를 

제조하였다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EU로 김치를 수출할 때 

배추 등 신선식품이 한국에서 재배·

수확되어야 한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FTA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수입국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제품의 원산지”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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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김치에 대한 한-EU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김치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5.99 • 담당 : 홍길동

 • 협정 : 한-EU FTA • 공장도가격 : 10,000원

물품 김치

설명
배추에 무채, 고춧가루, 양파, 배, 마늘 등을 첨가하여 

만든 김치.

HS 2005.99.1000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배추 0704.90 미상 65% B사

2 무채 0706.90 미상 5% C사

3 고춧가루 0904.22 미상 10% D사

4 배 0808.30 미상 2% F사

5 마늘 0703.20 미상 5% G사

6 소금 2501.00 미상 3% H사

7 멸치액젓 1603.00 미상 7% I사

8 설탕 1701.99 미상 3% (100원) J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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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EU FTA 원산지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①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된 제7류에 해당하는 배추·무채·양파·마늘 등과 제8류

에 해당하는 배는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것이어야 함.

 ②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설탕의 가격이 김치의 공장도 가격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됨.

다. 한-EU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제17류의 설탕 가격(100원)이 김치 공장도가격(1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므로 두 번째 규정은 충족하나, 제7류·제8류에 해당하는 배추·무채·배·마늘

이 한국산이 아니거나 한국산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배·수확되었다는 원산지 입

증서류를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첫 번째 규정을 충족하지 못 하

므로, 현재 BOM 상으로는 한-EU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라. 대응방안

  한-EU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배·수확된 배추·무채·

배·마늘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아야 함.

3. 김치에 대한 한-미 FTA 검토

가. FTA 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김치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5.99 • 담당 : 홍길동

 • 협정 : 한-미 FTA • 공장도가격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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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배추 0704.90 미상 65% B사

2 무채 0706.90 미상 5% C사

3 고춧가루 0904.22 미상 10% D사

4 배 0808.30 미상 2% F사

5 마늘 0703.20 미상 5% G사

6 소금 2501.00 미상 3% H사

7 멸치액젓 1603.00 미상 7% I사

8 설탕 1701.99 미상 3% J사

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①  비원산지 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앞 2단위가 모두 달라야함.(2단위 세번변경기준) 

 ②  제조공정이 제20류 주에서 규정한 단순 공정(냉동, 포장, 볶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제0701호에 해당하는 신선·냉장 감자는 원산지 재료이어야 함.

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비원산지 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앞 2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

준을 충족하고, 김치를 만드는 공정은 단순 가공이 아니며 원재료 중 감자가 없으므

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즉, 현재 BOM 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김치를 제

조하였다면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4. 김치에 대한 한-EU·한-미 FTA 비교

구분 한-EU FTA 한-미 FTA

원산지기준

• 제7류·제8류 원재료는 한국에서 재

배·수확 

• 제17류의 비원산지재료 가격/김치 공

장도가격)X100≤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단순공정 이상의 제조공정

•제0701호(감자)는 원산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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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 FTA 활용 효과

 김치에 대한 미국 수출 실적 및 관세액 실익은 다음과 같음.

  한-EU FTA와는 달리 한-미 FTA는 한국에서 김치를 제조만 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쉬운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김치 수출

자가 한-미 FTA를 활용한다면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실적 기준으로 약 313만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구분 한-EU FTA 한-미 FTA

원산지판정

제7류·제8류 원재료에 대한 한국 재

배·수확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 미확보 

→ 원산지 불충족

원산지기준 충족(원재료의 원산지 불문)

대응방안
제7류·제8류 원재료에 대한 한국 재배·

수확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 확보 필요

없음

기간
수출금액

(USD)

FTA 미적용 

관세율

FTA 적용 

관세율

관세율 

차이

관세액 실익

(USD)

2013 4,946,000 11.20% 0.00% 11.20% 553,952 

2014 4,936,000 11.20% 0.00% 11.20% 552,832 

2015 5,340,000 11.20% 0.00% 11.20% 598,080 

2016 6,248,000 11.20% 0.00% 11.20% 699,776 

2017 6,531,000 11.20% 0.00% 11.20% 731,472 

총계 28,001,000 11.20% 0.00% 11.20% 3,136,112 

Key Point

동일한 수출물품이라 하더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농식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공산품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FTA 전문가인 관세사 자문·관세청 유권해석 등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FTA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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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병까지 원산지를 고려해야 할까요?”

참깨만 한국에서 재배·수확 했다면, 참기름 병은 고려 안 해도

04 
완전생산기준 적용시 소매용 

포장·용기 고려 유무

참기름

유형

품목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참깨로 

참기름을 생산하였다면, 유리병은 

원산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참기름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네요. 

참기름을 넣은 유리병은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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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참기름에 대한 한-중 FTA 검토

가. FTA 용 BOM

  A사는 참깨에 대하여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한국에서 재배·수확하여 완전생산기

준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았고 다른 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산지(포괄)확인

서를 받지 않았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참기름  • 업체명 : A사　　

 • HS : 1515.50 • 담당 : 홍길동

나.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기준

   참기름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최초 원재료부터 한국산이어야 한다

는 완전생산기준임.

물품 참기름

설명

참깨를 볶은 후 착유하여 만든 참기름을 플라스틱병

에 넣은 상태임.

(플라스틱병은 일본산임)

HS 1515.50.0000

※  참깨는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KR’ 또는 ‘한국’으로, 나머지 원재료는 원산

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1 참깨 1207.40 KR 91.00%

2 플라스틱병 3923.30 미상(일본)   7.00%

3 라벨(PET) 3926.90 미상   1.00%

① 참기름 :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참깨로부터 획득되어야 함.

② 유리병 : 한국에서 채취한 규사로부터 유리 원료 및 유리병을 생산하여야 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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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매용 포장·용기 규정

 가) 전제조건

  HS 규정에 따라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소매용 포장 재료 및 용기이어야 함.

 나) 참기름의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 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즉, FTA용 BOM에서 

플라스틱병·라벨 삭제하고 참깨만 기입.

 다) 참기름의 품목별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 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여야 함. 즉, FTA용 BOM에서 

참깨 뿐 아니라, 플라스틱병·라벨도 기입.

  ※  품목별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에 대한 처리 규정이 한-중 FTA 협

정문에 없음.

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플라스틱 병 등 소매용 포장도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재료이어야 한다면 플라스

틱 병이 일본산이며 라벨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BOM 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이 경우 플라스틱 병 공급

업체를 한국업체로 변경한 후 플라스틱 병과 라벨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

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만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플라스틱 병 등 소매용 포장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재료가 아니어도 된다면, 현

재 BOM 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참기름(제1515호)과 함께 제시된 유리병(제7010호)은 참기름과 함께 제1515호에 분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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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생산기준 판정시 소매용 포장·용기의 고려 여부

   관세청 민원 질의 및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즉, 참깨만 한국에서 재배·수확하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진행시 실제로 FTA 컨설턴트가 관세청에 민원 

질의하여 받은 관세청 유권해석임.

4. 한-중 FTA 조제식료품 중 상기 사례 확대 적용 가능 물품

  한-중 FTA 조제식료품 중 품목별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동 유권해석을 확대 

적용 가능하며 그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음.

 동 내용은 한-중 FTA뿐만 아니라, 다른 FTA에도 확대 적용 가능함. 

HS 품명

제15류 동물성이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이나 식물성 납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Key Point

수출물품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동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원재료는 완전생

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동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소매용 포장 용기·라벨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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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은 무조건 활용할수 있다? vs 없다?”

FTA 협정에 따라 최소기준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05 

FTA 협정별로 상이한 최소

기준 적용 조건

소스

유형

품목

아니요.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6단위가 

달라야만 한-미 FTA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요.

소스를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네요. 

소스와 HS 앞 4단위가 같은 중국산 

시즈닝이 소스 가격 대비 5%로 

소량 사용된 경우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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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최소기준

가. 개념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임.

나. 적용 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의 HS 앞 4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위 사례의 경우 원재료 B는 원산지 재료이므로 완제품의 HS 앞 4단위와 동일하더라

도 상관 없으나, 원재료 D는 비원산지 재료이며 완제품의 HS 앞 4단위와 같으므로 

기본적으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이 때 원재료 D가 물품 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 최소기준을 활

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물품 소스

설명
간장, 물엿, 백설탕, 마늘 등으로 제조한 소스

(각종 튀김요리에 찍거나 발라서 식용하는 용도)

HS 2103.90.9090

물품 A
(HS 1111)

100%

•미국 수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원재료 D
(HS 1111)

5%

원재료 C
(HS 2222)

10%

원재료 B
(HS 1111)

30%

한국산 중국산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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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FTA별로 농식품에 대한 최소기준 적용 조건이 상이함에 주의하여야 함.

3. 소스에 대한 한-미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소스  • 업체명 : A사　　

 • HS CODE : 2103.90 • 담당 : 홍길동

 • 협정 : 한-미 FTA • FOB 가격 : 10,000원

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4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4단위와 모두 다른 경우 품목

별 기준을 충족한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임.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배합비×단가) 구매처

1 간장 2103.10 미상 31.92%(600원) B사

2 물엿 1702.90 미상 31.81% C사

3 백설탕 1701.99 미상 19.02% D사

4 마늘 0703.20 미상 8.85% E사

5 생강 0910.11 미상 3.93% F사

6 시즈닝26) 2103.90 미상 2.43%(500원) G사

7 변성전분 3505.10 미상 0.46% H사

8 카라멜색소 3203.00 미상 0.45% I사

9 L-글루타민산나트륨 2922.42 미상 0.22% J사

26)  시즈닝(seasoning) : 향신료와 허브 등을 첨가하여 향과 맛을 증가하도록 양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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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식품에 대한 한-미 FTA 최소기준

   농식품에 대하여 한-미 FTA 최소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6단위와 물품의 HS 

앞 6단위가 달라야 함.

  ②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FOB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어야 함.

  ③  부속서 6-나. ‘제6.6조(최소기준)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기준

을 적용할 수 없음. 

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1) 4단위 세번변경기준 검토

   비원산지 재료인 간장과 시즈닝의 HS 4단위가 완제품인 소스의 HS  4단위와 동

일하므로, 현재 BOM상으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2) 최소 기준 검토

  ①  간장(HS 2103.10)의 경우에는 완제품인 소스(HS 2103.90)의 HS CODE 6단

위와 다르므로, 최소기준을 검토할 필요 있음. 

     간장의 가격(600원)이 소스의 FOB 금액(1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

이므로 최소기준 적용 가능. 

물품 HS 1111.11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비원산지 재료 HS 1111.11, 물품 HS 1111.22인 경우에는 최소기준 적용 검토 가능함.

- 비원산지 재료 HS 1111.11, 물품 HS 1111.11인 경우에는 최소기준 적용 불가능함.

<예>

FTA
조건

CTSH27) 물품가격 비율 적용 제외

한-미 O FOB 10% 이하
(예외)

부속서 6-나.

27)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 : 당해 물품의 HS 앞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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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즈닝(HS 2103.90)의 경우에는 완제품인 소스(HS 2103.90)와 HS 6단위가 

같으므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4. 원재료 원산지 관리 전략 및 한-미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가.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전략

나. 한-미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1) 재조정된 FTA용 BOM

   시즈닝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은 경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소스  • 업체명 : A사　　

  • HS CODE : 2103.90  • 담당 : 홍길동

  • 협정 : 한-미 FTA • FOB 가격 : 10,000원

  간장에 대하여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 없으나, 시즈닝 공급업체로부터 

시즈닝에 대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 과정을 

거침.

5.

자유무역

협정명칭

6.

품목

번호 

7.

품명

규격

9.

원산지

결정기준

1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1.

원산지
충족

(Y)
미충족(N)

한-미 FTA 2103.90 시즈닝 CTH [ √ ] [   ] KR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간장 2103.10 미상 31.92% (600원) B사

2 물엿 1702.90 미상 31.81% C사

3 백설탕 1701.99 미상 19.02% D사

4 마늘 0703.20 미상 8.85% 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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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5 생강 0910.11 미상 3.93% F사

6 시즈닝 2103.90 KR 2.43% (500원) G사

7 변성전분 3505.10 미상 0.46% H사

8 카라멜색소 3203.00 미상 0.45% I사

9 L-글루타민산나트륨 2922.42 미상 0.22% J사

※  시즈닝의 경우 시즈닝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KR’ 또는 ‘한국’으로, 나머지 원재료

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2)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재검토

    간장에 대하여는 최소기준을 활용하고, 시즈닝에 대하여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재료로 만들어 소스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5. 농식품에 대한 주요 FTA 협정별 최소기준 정리

  농식품에 대하여 FTA별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다르며, 주요 FTA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한-아세안·한-베트남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

료의 가격이 물품의 FOB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면 최소기준을 활

용할 수 있음.

 ②  한-EU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

의 EXW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면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③  한-중 FTA의 경우 제15류부터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

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6단위와 물품의 HS 앞 6단위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 하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FOB가

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이면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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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조건

CTSH 물품가격 비율 적용 제외

한-아세안

한-베트남
X FOB 10% 이하 -

한-EU X EXW 10% 이하 -

한-중 O(15류~24류) FOB 10% 이하 -

Key Point

FTA 협정에 따라서는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6단위가 

달라야만 최소기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FTA가 있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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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에 넣을까? 뺄까? 고민될 때는 이렇게!!”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한,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

료를 바탕으로 BOM을 작성해야

06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BOM 

작성 요령

간장

유형

품목

FTA용 BOM은 실제 간장을 

만드는 데 투입된 모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해요. 

다만, 간장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는 

제외해도 돼요.

간장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명이 주 원재료인 탈지대두 

100%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국 수출시 

FTA용 BOM에는 탈지대두만 

기재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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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간장에 대한 한-중 FTA 검토

가. 최초 작성한 FTA용 BOM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간장 • 업체명 : A사　　

 • HS CODE : 2103.10 • 담당 : 홍길동

나. FTA 컨설팅을 통해 수정한 FTA용 BOM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간장 • 업체명 : A사　　

 • HS CODE : 2103.10 • 담당 : 홍길동

  품목제조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FTA용 BOM이며,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작

성한 BOM이 아니므로, 틀린 BOM임.

물품 간장

설명
탈지대두, 가성소다, 소다회, 염산, 정수, 정제 소금으

로 만든 간장

HS 2103.10.0000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탈지대두 2304.00 미상 100% B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탈지대두 2304.00 미상 20% B사

2 가성소다 2815.11 미상   5% C사

3 소다회 2836.20 미상   4% D사

4 염산 2806.10 미상 20% E사

5 정수 2201.90 미상 50% F사

6 정제소금 2501.00 미상   1% 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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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BOM이므로 적정한 BOM임.

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4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4단위와 모두 다른 경우 품목

별 기준을 충족한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임.

 2) 소매용 포장·용기 규정

  ① 적용 조건

   간장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와 같이 내용물과 소매용 포장·용기가 함

께 제시되고 HS 규정에 따라 내용물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적용

  ② 내용물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만 FTA용 BOM에 기입하고, 소매용 포장·용기는 기입하지 

않음.

  ③ 내용물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FTA용 BOM에 기입하여야 함.

라.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4단위와 모두 다르므로, 한-중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3. 올바른 FTA용 BOM 작성

가.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BOM을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

 1) BOM의 정합성 확보

   FTA 원산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과정을 

기초로 하여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이므로,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FTA용 BOM을 구성하여야 함.

 2)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의 정확성 확보

   원산지 검증시 FTA용 BOM에서 실제 투입된 원재료의 누락이 확인되고, 누락된 

원재료가 물품의 HS CODE와 동일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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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FTA용 BOM을 

구성하여야 함. 

나. FTA 원산지 심사(검증) 매뉴얼

 기획재정부 FTA 원산지 심사(검증) 매뉴얼 내용 중 BOM 관련 내용을 소개함.

다. 원산지 검증 사례

■   최종제품을 구성하는 BOM (bill of material)과 제조(생산)공정도를 요구하여 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실재성을 확보하여야 함.

 • 생산자의 BOM을 기초로 품명, 규격, 소요량 등을 확인하여 생산자가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원재료 종류 혹은 가격의 누락 여부 점검

■  공급자망(supply chain)의 완전성 검토

 • 수출자 혹은 생산자의 구매 전산 DB에 등록된 모든 공급자 (협력사, 사급28)자 

등) 명단을 요청 및 검토하여 완전성의 기준으로 활용함

 • 당기의 해당 물품이 속한 사업부 (혹은 전사)의 재무회계상 결산단위별·공급

자별 구매원장(재무팀 혹은 회계부서에 요청)을 요청 및 검토하여 완전성의 기

준으로 활용함

수입 혹은 원산지확인서 미수령하여 역외산인 원재료 누락, 미소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원재료 구매가격 조작 등

<예>

 1) 사건 개요

   미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사본, 원재료 목록, 가격정보 및 제조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함.

28)  사급 : 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모든 원료나 자재를 물품 제조를 맡기는 쪽에서 사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공급업

체를 지정해 주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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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증 결과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 원재료 명세서의 부정확성 등에 의해 해당 물품이 한국에

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FTA 특혜관세를 취소하고 수입자에게 해당 관

세 등을 추징함.

 3) 검증 실패 이유

   정보제공요청서(Form 28)를 받은 후 30일 내에 회신하여야 하지만, 수입자 및 운

송인 등이 해당 문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여 늦게 수출자에게 정보

요청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수출자는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 

하였으며, 생산 시점에 정확한 생산정보 및 자재명세를 갖추지 않아 적기에 대응

하지 못 함.

Key Point

세번변경기준 적용시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한,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를 바탕으로 FTA용 BOM을 구성한 후,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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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기준 적용시 BOM 작성에 주의하세요.”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

기도 포함하여 BOM을 작성해야

07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BOM 

작성 요령

음료

유형

품목

음료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며,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

용기도 포함하여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해야 해요.

알로에 음료를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데, 내용물에 대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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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음료에 대한 한-아세안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음료 500ML • 업체명 : A사　　

 • HS CODE : 2202.99 • 담당 : 홍길동

 • 협정 : 한-아세안 FTA • FOB 가격 : 500원

물품 음료

설명
알로에베라 겔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첨가제를 첨가한 

음료

HS 2202.99.9000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 구매처

1 알로에베라겔 2008.99 미상 0.030  1,500 45   B사

2 액상과당 1702.90 미상 0.030 700 21 C사

3 무수구연산 2918.14 미상 0.004 1,000 4  D사

4 젖산칼슘 2918.11 미상 0.004 3,000 12  E사

5 젤란검 3913.90 미상 0.001  40,000 40  F사

6 딸기향 3302.10 미상 0.001  20,000 20  G사

7 정제수 2201.90 미상 0.430 2 1  H사

8 BOX 4819.10 미상 0.050 200 10  I사

9 CAP 3923.50 미상 1.000 20 20  J사

10 PET병 3923.30 미상 1.000 150 150  K사

원산지 재료비의 합계 0

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 323

합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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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음료(HS 2202.90)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의 2가지 조

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공제법(BD) 40% 이상

   당해 물품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물품 조정가격으

로 나눈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②  원재료 중 인삼(HS 1211.20) 및 아편·감초·홉·마황을 제외한 식물성 수액29)

과 추출물30)(HS 1302.19)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소매용 포장·용기에 대한 규정

   HS 통칙 5. 규정에 따라 내용물(간장)이 소매용 포장·용기(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로 내용물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

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FTA용 BOM에 기입하여야 함.

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1) 소매용 포장·용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음료의 FOB 가격(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143원)을 공제한 금액을 음료

의 FOB 가격(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71.40%이며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

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가 없으므로, 한-아세안 FTA 품목별 기준 충족이라고 

잘못 판단함.

 2) 소매용 포장·용기를 포함한 경우

  HS 1211.20 및 HS 1302.19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는 없으나, 

   음료의 FOB 가격(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323원)을 공제한 금액을 음료

의 FOB 가격(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35.40%이므로, 한-아세안 FTA 품목별 기

준 불충족이라고 정확히 판단함.

물품의 조정가격(FOB)-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조정가격(FOB)
공제법 = ×100

29)  식물성 수액(Vegetable saps) : 식물의 뿌리에서 줄기를 지나 잎으로 향하는 액체. 예>고로쇠 수액

30)  식물성 추출물(Vegetable extracts) : 식물의 좋은 맛(수용성) 성분이나 그것들을 용제에 의하여 추출하여 농축한 것. 

예>인삼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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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재료 원산지 관리 전략 및 한-미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가.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전략

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충족 재검토

 1) 재조정된 FTA용 BOM

  PET 병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은 경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음료 500ML • 업체명 : A사　　

  • HS CODE : 2202.90 • 담당 : 홍길동

  • 협정 : 한-아세안 FTA  • FOB 가격 : 500원

  PET 병 공급업체로부터 PET 병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인 4단위 세번변

경기준 또는 공제법 40% 이상을 충족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 과정을 거침.

5.

자유무역

협정명칭

6.

품목

번호 

7.

품명

규격

9.

원산지

결정기준

1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1.

원산지
충족

(Y)
미충족(N)

한-아세안 FTA 3923.30 PET 병 CTH [ √ ] [   ] KR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 구매처

1 알로에베라겔 2008.99 미상 0.030  1,500 45   B사

2 액상과당 1702.90 미상 0.030 700 21 C사

3 무수구연산 2918.14 미상 0.004 1,000 4  D사

4 젖산칼슘 2918.11 미상 0.004 3,000 12  E사

5 젤란검 3913.90 미상 0.001  40,000 40  F사

6 딸기향 3302.10 미상 0.001  20,000 20  G사

7 정제수 2201.90 미상 0.430 2 1  H사

8 BOX 4819.1 미상 0.050 200 10  I사

9 CAP 3923.5 미상 1.000 20 20  J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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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 구매처

10 PET병 3923.3 KR 1.000 150 150  K사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150

비역내산(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173

합계 323

※  PET 병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KR’ 또는 ‘한국’으로, 나머지 원재료는 원산지 입증

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  대부분의 다른 FTA도 소매용 포장·용기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만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한,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FTA

용 BOM을 구성한 후,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재검토

   음료의 FOB 가격(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173원)을 공제한 금액을 음료

의 FOB 가격(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65.40%이며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

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없으므로, 한-아세안 FTA 품목별 기준 충족.

Key Point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실제 물품 생산에 투입된 내용물의 구성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매용 포장·용기도 포함하여 FTA용 BOM을 구성한 후,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함.



활용편  99II

“원산지증명서 작성할 땐 한번 더 고민하세요”

완전생산기준이 ‘WO’,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PSR’이면, 

원산지 입증이 쉬운 원산지 기준인 PSR로 기재해야

08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상 

원산지 기준 기재 요령

곡물 조제품

유형

품목

‘WO(완전생산기준)’도 가능하고 

‘PSR(품목별 기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검증시 입증자료를 

제출하기에는 ‘PSR’이 더 쉬우므로, 

수입자와 상의하여 ‘PSR’로 

발급하는 것이 더 좋아요.

수입자가 곡물 조제품(HS 1904.10)에 

대하여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에 

원산지 기준을 ‘WO’라로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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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곡물 조제품에 대한 한-미 FTA 검토

가. FTA용 BOM

  A사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FTA용 BOM은 

다음과 같음.

 소요부품(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품명 : 곡물 조제품 • 업체명 : A사　　

 • HS CODE : 1904.10 • 담당 : 홍길동

 • 협정 : 한-미 FTA

물품 곡물 조제품

설명

보리쌀, 현미, 멥쌀, 겉보리, 흑미 등을 원재료로 하

여, 이를 세척, 증기로 찜, 건조, 볶음, 배합, 분쇄 공

정을 통해 제조한 곡물 조제품

HS 1904.10.9000

※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보리쌀 1104.29 미상 25% B사

2 현미 1006.20 미상 15% C사

3 멥쌀 1006.30 미상 10% D사

4 겉보리 1104.29 미상 10% E사

5 흑미 1006.30 미상 10% F사

6 찹쌀 1006.30 미상 10% G사

7 옥수수 1005.90 미상   5% H사

8 서리태 1201.90 미상   5% I사

9 대두 1201.90 미상   5% J사

10 약콩 1201.90 미상   5% K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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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최초 원재료부터 한국

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임.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2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2단위와 모두 다른 경우 품목

별 기준을 충족한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임.

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1) 완전생산기준 검토

   실제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한국에서 재배·수확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BOM에

서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가 ‘WO’로 

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또한 모든 원재료 공급업체가 재배·수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검토

   현재 BOM 상태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2단위가 수출물품의 HS 앞 2단위와 

모두 다르므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한-미 FTA 품목

별 기준을 충족함.

①  보리쌀 :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보리를 쪄서 겨를 벗기는 과정을 통해 획득되

어야 함.

②  현미 :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벼를 건조·탈곡 후 왕겨를 벗기는 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야 함.

③  혼합곡물 조제품 : 사용된 모든 곡물들이 한국에서 재배·수확되어야 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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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가. 발급주체

 수출자, 제조자, 수입자.

 ※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있으나, 원산지 검증시 FTA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나. 한-미 FTA 협정문 상 원산지 증명 기재사항

 ① 필요한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그리고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다. 국내 법령 권고 양식

  한-미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은 없으나, 국

내법령에 표준 권고 양식 있음. 

  동 양식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란에 완전생산기준인 경우에는 ‘WO’, 품목별 원산

지 기준인 경우에는 ‘PSR’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동 사례의 경우 원산지 검증시 FTA 입증자료 제출을 고려하여 ‘WO’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PSR’로 발급하는 것이 더 좋음.

 ※  권고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통합검색 란에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

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서식 및 작성요령 확인 가능.

Key Point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는 란에는 나중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쉬운 원산지 기준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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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수원에서 재배한 배,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재배 → 수확 → 보관 → 운송 → 수출’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특히 재배·수확 기록!!

09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배

유형

품목

배를 재배·수확하는 과정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배(pears)를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당연히 한국산이지. FTA 할 때 

아무 자료도 필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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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배에 대한 한-미 FTA 협정문 상 원산지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자란 배나무에서 배를 재배하는 과정부터 수확하여, 수출하는 과정까지 한

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임.

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의 HS 앞 2단위가 다른 경우에 원산지가 충

족된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

  즉, 배나무(HS 0602.20)는 비원산지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배(HS 0808.30)를 재

배·수확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3. 완전생산기준 관련 국내 규정

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에서 농산물 검증시 요구되는 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물품 배

설명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된 농가에서 재배·수확한 배

HS 0808.30.0000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사항

① 수출자 = 생산자

•  실제 생산자·농장의 증빙자료

   [예시 : 경작지 등록자료, 조합원 확인서류 등]

• 생산능력 확인 자료

   [예시 :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생산 농장 현황 확인

• 생산 사실 확인

② 수출자 ≠ 생산자

•  생산지에서 집하지까지의 운송 증빙 자료, 거

래 증빙 자료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사실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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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관세청 FTA 홈페이지 상의 원산지 검증 관련 서류보관 가이드라인에서는 완전생산

기준인 경우 필수 증빙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언급하고 있음.

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

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운영하고 있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별표 1.에서 배(pears)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사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

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

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 생산 공정도 등]
• 생산 공정 확인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사전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

 (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31), 송품장 등)

연번 서류명 품목명 영문명 HS

30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배 pears 0808.30

22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배 pears 0808.30

305 지리적 표시 등록증 배 Pears 0808.30

419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배 pears 0808.30

31)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공급물품에 포함된 기초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106  농식품 FTA 활용 가이드북

  즉, 배(pears)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

리적 표시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함.

4. 완전생산기준 관련 검증 사례(조세심판원 사례)

가. 검증 개요

 • FTA 협정명 : 한-미 FTA • 수출국가 : 미국

 • 품명 : 과실류 • PSR : 완전생산기준

나. 제출자료

  농장 등록서류, 농장 촬영 사진, 수출자 매출장부, 검역증 등

다. 검증 결과

  재배·수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미기재, 구체적인 생산자 정보 미제출, 현지 조사

시 수출자가 생산자 농장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도 구입하는데 구분 관리 미비로 인해 

FTA 혜택이 배제됨.

5. 신선 배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가. 거래 관계도

나. 농가

  1) 실제 생산자 여부 및 생산농가 현황 확인

 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상의 농가명, 농가번호, 전화번호, 재배면적, 수목수, 주

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배농가

배 재배·수확 선과·포장·출하 내륙운송·선적

A 농협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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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및 별첨 생산자별 재배내역 상의 생산자명, 생산 품목명, 

주소, 면적, 계획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③ 농지원부

   농지원부 상의 농업인명, 주소, 농지경작현황, 소유농지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재배·수확 사실 확인

 ① 영농일지

   영농일지는 작물 재배 작업 현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문서를 말하며, 농가가 재

배ㆍ수확한 기록이라 볼 수 있음.

   꼭, 영농일지가 아니더라도 핸드폰 일정표 등에 재배ㆍ수확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수확일자 및 수확량을 농가에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여 FTA 원산지 검

증시 제출하여야 함. 

 ② 원산지(포괄)확인서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가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A농

협에 발급할 필요가 없음.

  ※  GAP 등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는 A농협에 납품한 배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포

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A 농협

 1) 구매 내역 확인

 ① 배 인수시 확인 서류

   입·출고증 또는 일일 배 입고현황 등 A 농협이 농가로부터 배(pears)를 인수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함.

  ※  동 서류에 수확일 및 농가 서명 란을 추가하여 농가가 수확일을 기재하여 직접 서명하여 A농협에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수량 확인 서류

   거래명세표 또는 농협 작업일지 등을 통해 농가와 수량 확인한 서류를 통해 수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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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농가와의 수매대금 정산 서류

   미국수출 수매대금 정산서 또는 매입내역 조회 등 농가와 A 농협과 배에 대한 대

금 정산을 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2) 선과·포장 내역 확인

 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재배지 검역, 선과장 및 저장시설 확인, 농가별 선과계획서 제출, 선과, 검역, 식

물검역증명서 발급의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완전생산기준 관련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참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는 ‘대미 배 수출 워크플랜(농림축산검역본부)Korea - 

Sand Pear Work Plan 2014’과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35호 한국산 감

귤,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수출검역

요령 중 제3장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에 따라 검역을 관리함.

 ② 배 포장상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의 경우에는 배 포장 상자에 ‘ Preclearance Program, 

Packinghouse Number(선과장 번호), Grower Number(농가 번호), Code or 

Date of Packing(농가코드 또는 포장일자)가 기재됨.

 3) 출고내역 확인

 ① 배 출고시  수량 확인 서류

  출고 대장 또는 매출내역 조회 등을 통해 A농협에서 출고한 수량 확인.

 ② 수출자와의 대금 정산 서류

   미국수출 수매대금 정산서 또는 매출대금 조회 등 A농협과 수출자 간의 배에 대

한 대금 정산을 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③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A농협이 수출자에게 발급하며, 동 원산지(포괄)확인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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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농산물도 일반 상품처럼 재배 → 수확 → 보관 → 운송 → 수출 등 원산지 확인과 관련

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필요.

• 영농일지에 수확일자 및 수확량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있어야 함.

• GAP 등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는 A농협에 납품한 배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농협이 농가로부터 배를 인수하는 서류에 수확일 및 농가 서명란을 추가하여 농가가 

수확일을 기재하고 직접 서명하여 농협에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 수출 수량에 대하여 농가에서 인도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였다는 농협 구매내역, 선

과·포장 내역, 출고내역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 A농협이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보관하여야 함.

• 이러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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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홍삼, 한국산임을 어떻게 입증하죠?”

인삼경작신고서·인삼경작확인서·수삼연근확인서 등    

홍삼 재배·수확 기록이 있어야

10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홍삼

유형

품목

인삼경작신고서·인삼경작

확인서·수삼연근확인서가 수삼을 

재배·수확했다는 대표적인 FTA 

입증서류예요. 그 외에도 수삼 재배·

수확하는 과정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 재배·수확한 수삼에 대한 

FTA 입증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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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수삼·홍삼차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문 상 원산지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수삼을 한국 내에서 씻기·찌기·건조하는 공정을 거친 

경우에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함.

나. 수삼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수삼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완전생산기준으로 되어 있음.

다. 홍삼차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홍삼차(HS 2106.90)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의 2가지 조

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당해 물품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물품 조정가격으

로 나눈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②  원재료 중 인삼(제1211.20호) 및 아편·감초·홉·마황을 제외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제1302.19호)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그러므로, 홍삼차 제조업체는 홍삼 제조업체로 부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산

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함.

물품 홍삼

설명
홍삼협동조합에 소속된 농가에서 수삼 재배·수확 후 

가공한 홍삼

HS 1211.20.1391

물품의 조정가격(FOB)-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조정가격(FOB)
공제법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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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생산기준 관련 국내 규정 및 검증사례

  기본적인 내용은 ‘배’ 내용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고시 부분만 언급함.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별표 1.에서 인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음.

  즉, 인삼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

서로 인정함.

연번 서류명 품목명 영문명

59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인삼 Ginseng roots

60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인삼류 기타 Ginseng roots, other 

94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묘삼 Ginseng  Seedlings

266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인삼 Ginseng roots

26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인삼류 기타 Ginseng roots, other 

308 지리적표시 등록증 백삼 White ginseng

315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삼 Raw ginseng

328 지리적표시 등록증 태극삼 Taekuk Ginseng

333 지리적표시 등록증 홍삼 Red ginseng

456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산양삼 wood-cultivated ginseng

53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인삼 Ginseng roots

69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기타 인삼 Ginseng Roots,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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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가. 거래 관계도

홍삼 농가

수삼 재배·수확-찌기-건조-홍삼 제조 홍삼 집하

A 협동조합

홍삼차 제조(OEM)

B 공장

나. 농가

 1) 실제 생산자 여부 및 생산농가 현황 확인

 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상의 농가명, 농가 주소, 농지 및 농산물 생산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재배품목 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② 농지원부

   농지원부 상의 농업인명, 주소, 농지경작현황, 소유농지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재배·수확 사실 확인

 ① 인삼경작신고서 및 인삼경작확인서

   인삼경작신고서에는 경작인 성명, 주소, 경작지 주소, 전년도 6월부터 당해연도 5

월까지의 식재32)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인삼경작확인서는 인삼경작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조합장 등이 확인하고 경작인, 

경작지 주소, 식재면적, 전년도 6월부터 당해 연도 5월까지의 식재연월일 등을 기

재하여 발급한 서류임. 

   그러므로, 인삼경작신고서 및 인삼경작확인서는 수삼 재배에 대한 확인 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② 수삼연근확인신청서 및 수삼연근확인서

   수삼연근확인신청서에는 수확예정일, 경작지 내역(주소, 지목, 지적), 식재년도, 경

작면적, 수확예정(면적, 월일)이 기재되어 있음.

   수삼연근확인서는 수삼연근확인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조합장 등이 확인하고 검사 

32)  식재 : 식물을 심어 재배함 또는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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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하여 5년근 이상의 수삼 수확 사실 확인 후  경작자 성명, 경작지 주소, 경작

면적, 수확면적, 수확연월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서류임. 

  그러므로, 수삼연근확인서는 수삼 수확에 대한 확인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③ 영농일지 등

  영농일지나 핸드폰 일정표 등에 재배ㆍ수확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④ 원산지(포괄)확인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등을 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포괄)확

인서를 A 협동조합에 발급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GAP 등을 받지 않은 농가는 A 협동조합에 납품한 홍삼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A 협동조합

 1) 구매 내역 확인

 ① 홍삼 인수시 확인 서류

   생산자 구매확인서 등 농가로부터 A 협동조합이 홍삼을 인수할 때 사용하는 서류

를 말함.

  ※  동 서류에 인삼 파종일자·수확일자·구매일자·구매수량·생산자(농가)명·구매자명·생산자

(농가) 도장 또는 서명을 농가가 직접 작성하여  A 협동조합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② 농가와의 수매대금 정산 서류

   수매대금 정산서 또는 매입내역 조회 등 농가와 A 협동조합간의 홍삼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2) 출고내역 확인

 ① 홍삼차 OEM 제조를 위해 출고시 확인 서류

  출고 대장 등을 통해  A 협동조합에서 OEM 제조를 위해 출고한 수량 확인.

 ② 원산지(포괄)확인서

   A 협동조합은 홍삼차 제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원산

지(포괄)확인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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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 농산물도 일반 상품처럼 재배 → 수확 → 보관 → 운송 → 수출 등 원산지 확인과 관련

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필요.

•인삼경작신고서 및 인삼경작확인서는 수삼 재배에 대한 확인 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수삼연근확인서는 수삼 수확에 대한 확인서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영농일지에 수확일자 및 그 수확량을 앞으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있어야 함.

• GAP 등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는 협동조합에 납품한 홍삼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

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협동조합이 농가로부터 홍삼을 인수하는 서류에 인삼 파종일자·수확일자·구매일

자·구매수량·생산자(농가)명·구매자명·생산자(농가) 도장 또는 서명을 농가가 직

접 작성하여 농협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홍삼을 홍삼 제품 제조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출고대장 등을 보관하여야 함.

• 협동조합은 홍삼 제품 제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며, 동 원산지(포괄)확

인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이러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 주의.

※  인삼경작신고서·인삼경작확인서·수삼연근확인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

하여 통합검색 란에 서식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서식 및 작성요령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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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제품이 다른 국가를 거쳐 수출될 때는 어떻게 하죠? ”

FTA 협정에 따라 제3국 경유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11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및 

운송원칙 충족 여부

버섯

유형

품목

선적지·경유지·도착지가 모두 명시된

 B/L, 선사가 발행한 비조작 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여러 국가의 항구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데, B/L 상에는 

선적국과 도착국만 기재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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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및 HS

2. 팽이버섯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문 상 원산지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수확하여 수출한 경우에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함.

나. 팽이버섯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팽이버섯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도 완전생산기준으로 되어 있음.

다.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

  1) 제3국 경유시 운송원칙 충족 요건

 ①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할 것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 보관을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제출서류

  아래 서류 모두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①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33)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의 운송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

3. 인도네시아 직접운송 원칙 관련 관세청 안내

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안내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3번(운송수단 및 경로)란

에 적재항과 하역항 외에 ‘환적항’도 포함되도록 상세히 기재 요망.

물품 버섯

설명 버섯 농가에서 재배·수확한 팽이버섯

HS 0709.59.5000

33)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B/L을 말

함.(선적지, 도착지 , 경유지 기재된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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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란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7번 DESCRIPTION 란에 기재. 

나.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관련 인도네시아 수출업체 등 안내

 제3국 경유 인도네시아 수출시 제출하여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통과선하증권이라 표기하고, 선적지·경유지·도착지가 모두 명시된 B/L

 ②  제3국의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 증명서 또는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 증명서

4. 인도네시아 직접운송원칙 검증 사례

가. 검증 개요

나. 검증 이유

 ①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3번 란 또는 7번 란에 경유국 미기재.

 ②  B/L 제목에 COMBINED TRANSPORT B/L34)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B/L 상에 경

유국 미기재. 

다. 세관 요청 자료

 ① 팽이버섯 재배·수확부터 수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자료

 ②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TRANSIT IN SINGAPORE 등

<예>

34)  COMBINED TRANSPORT B/L : 물품의 수취지에서 지정인도지까지 두 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의한 복합

운송(Combined Transport : Multimodal Transport)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수취증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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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관 제출자료

 ①  생산자 명부, 재배·수확일지, GAP 인증서, 생산공정도, 거래단계별 입출고 내역,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②  경유국에서 컨테이너 하역·재선적·상품 보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B/L, 

선사가 발행한 비조작증명서 등

마. 검증 결과

  한국 관세당국에서 팽이버섯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도 충족하였다고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회신함.

 ※  동 사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진행 도중 실제로 원산지 검증이 

실시되어,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임.

Key Point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경우 FTA 협

정에서 제3국 경유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이는 FTA 협정별로 상이함.

그러므로, 각각의 FTA 협정별로 규정된 운송원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적용 단계

에서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세청 안내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제3국 경유시 운송원칙과 관련 내용은 ‘기본편’의 ‘8.운송원칙 확인’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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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Agri)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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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Agri 개요

▣ FTA Agri 소개

  “FTA Agri”는 국내 유일의 농산물 FTA 원산지 관리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으로 FTA 활용률이 낮은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분야 편리한 FTA활용 수

단을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FTA 활용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 추진을 통

해 생산자 조직·단체35)에 적용 중)

   “FTA Agri”는 생산자 조직·단체의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신선농산물 및 일부 

가공식품(예 : 유자차, 인삼)의 원산지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적 한계점을 보완

하고 업무적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관리대상 자료를 명확히 하여 신선농산물 등에 대해 적용되는 “완전생산기

준”의 체계적인 입증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웹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생산자관리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까지 완전생산품에 특화된 원산지관

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관리·대상물품

  최종적으로 FTA 협정국으로 수출되며, 우리나라에서 재배, 수확, 채취, 채집된 농

산물과 식물성 제품·상품·생산품(이하 “농산물 등”이라고 함)

35)  생산자 조직·단체 : 복수의 생산자(농가)를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관리하여 해당 생산품을 생산자와 직접 정

기적으로 거래(위탁수매, 계약재배 포함)하는 조직 및 단체(예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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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사용자

 생산자 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원산지관리 담당 직원·관리자 

▣ 시스템 활용목적

 1) 농산물 등의 FTA 원산지관리 표준화

 2) 관리대상 서류와 관리절차의 체계화

 3)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관리의 연속성 보장

 4) 원산지 증빙자료 생성의 적시성(timeliness)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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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 관리

  ‘신선농산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와 농장정보, 생산 능력 확인자료 등의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완전생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관세청)을 

통해 발급코자 할 때는 ‘생산자명부’와 더불어 ‘농지원부’와 같은 실제 생산자 여

부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FAT Agri의 ‘생산자 관리’ 메뉴에서는 생산자명부 등록 및 이력관리,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관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생산자 여부와 생산 농장현

황 정보를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2 FTA Agri 주요기능



원산지관리시스템(FTA Agri)의 활용  125III

  세부적으로 생산자명(코드),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생산자 기본정보와  농장

소재지, 생산품목(코드), 서명관리 등의 개별정보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

한 정보는 사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 생

산자 조직·단체의 원산지관리담당자가 수집·보관하게 됩니다.  

2. 생산사실 확인자료 관리    

  완전생산 입증의 핵심은 어떠한 형태로든 재배, 수확, 채취, 채집을 실제 이행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증빙은 

재배일지, 생산일지, 영농일지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배일지 등의 작성양식, 방법 

등이 생산자 조직·단체별로 매우 상이하고 농가별로 매일 기록하기 쉽지 않아 

실제 재배·수확 이행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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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Agri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실무에서 사용하는 ‘입고/검수증’에 생

산자가 증명하는 ‘재배·수확일자’를 작성토록 하여 생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자와 생산자(농가)가 상이한 유통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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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출제품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작성·등록할 수 있는 메뉴을 이용하여 

실제 생산사실 확인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원산지조사 대응 시에 증빙자료

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 확인서 등 수취관리

  생산자 조직·단체의 원산지관리담당자는 입고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류를 생산자(조합원 농가)로부터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류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

른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아래 표)’가 있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농산물 부문)

서류명 발급근거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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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Agri에서는 해당 거래년도(또는 거래기간)에 확정된 생산자 명부를 통해 자

동작성 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산자에 제공하고 

바로 서명하여 생산자 조직·단체에 제출토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담당자는 이러한 간편 기능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라는 번거로운 업무

를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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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산자가 보유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류

상의 인증 취득자, 인증유효기간, 발급일자, 대상농가정보, 대상품목 등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단체가 생산자(조합원 농가)를 포괄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갈음하여 수출

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관리

  상기 FTA Agri 원산지관리시스템 주요기능을 통해 관리된 완전생산 입증정보를 

근거로 사용자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공급·수출되는 우리 제품(상품)의 원산지

(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적절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30  농식품 FTA 활용 가이드북

  FTA Agri를 활용하면, 1단계(수출품목의 HS CODE 확인)에서 3단계(기초자료 준

비)까지는 생산자 명부 등의 완전생산 입증정보를 토대로 자동 작성되며 사용자

는 원산지를 판정하고자 하는 대상품목/대상매출을 확인하여 4단계(원산지 판정)

부터 수행하면 됩니다.

  FTA Agri를 활용하는 사용자라면 우리가 생산·공급·수출하는 완전생산품과 관

련된 원산지조사(사후검증)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6단계5단계4단계

수출품목

HS CODE

확인

FTA협정별

원산지기준

확인

기초자료

준비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서류보관

사후검증

대응

2단계 3단계1단계

•서비스 홈페이지 : www.ftaagri.or.kr 또는 ftaagri.utradehub.or.kr 

•문의처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전자무역실 FTA Agri 담당자(02-6000-2025/2036)  

FTA Agri 활용문의




